
【질문２：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】 

 

＜회답＞ 

１．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 

 

(1) 청색신고법인이 2011 년 4 월 1 일부터 2018 년 3 월 31 일까지의 기간 개시하는 

각 사업연도에 있어서,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제 7 조에 규정한 지역(동경, 오사카, 

아이치 등의 대도시는 제외 한다)에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 당기 말 고용자의 수가 

전기 말 고용자의 수에 비하여 5 명 이상(중소기업은 2 명 이상)이며 동시에 10% 

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

   새로이 고용된 종업원의 수 × 40 만엔 

  단,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10%(중소기업은 20%)를 한도로 한다. 

 

２．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

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 

 

(2) 2013 년도 세제 개정 시, 개인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

노동분배(급여 등 지급)를 촉구하는 소득확대 촉진세제가 새로 도입되었다. 

소득확대 촉진세제는 고용자에 대한 급여 등 지급액을 증가시키고, 일정한 요건을 

충족시 당해 지급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. 요건과 개요는 

다음과 같다.     

 

①적용하려는 연도의 급여 등 지급액이 기준연도의 급여 등 지급액보다 일정비율 

이상 증가할 것 

②적용하려는 연도의 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도의 급여 등 지급액보다 증가할 것 

③1 인당 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 

 

본 제도는, 보다 많은 기업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완화 

하거나 공제비율을 증가하는 등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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